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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tudyontherejectionofunfairactandcalculation

byKim DongH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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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fKoreantaxlaw,therejectionofunfairactandcalculationhasashort

historyandthenotionisalsoabstractandcomprehensivesoimprovementsare

needed.

First,ageneralprovisionshouldbeestablished.

Thereisnogeneralprovisiononavoidingtaxsoitisnotsystematic.

Second,arevisionoflegalprovisionsisneeded.

Theconceptionoftheusedterm isunclearanditcouldcausecontroversies

intranslatingtheterm.

Third,Article52ofcorporatetaxlaw accountsforpriceconceptionbutit

isn’tspecific.

Fourth,by denying thecorrespondence-system,problem ofdoubletaxation

canoccursotherejectionofunfairactandcalculationisneeded.

Theseimprovementschemescan’tblockthetaxavoidancefundamentally.The

rejection ofunfairactand calculation mustbe fairand legitimate to the

taxpayer.

Taxationsubjectshouldn’tabusepowerandinfringerightsandinterestsof

thetaxpayer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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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

 1. 연  

  우리 라는 다   본주  가  같  가  재  수  많  

 란  달하고 다. 란 가 는 지 단체가 그  경비

당  한 재 수  달할  에 규  과 건  한 든 

에게 직   없  과하는  말하는 것  주  

평등주  본 원  하고 다.

  주 란 “ 든 민   하는 에 하여   진다”

고 하는 헌  38  “  과   한다”고 하는 헌  59

 근거  하여 가는 에  한 에 해 만  과ㆍ징수할 

수  민  에 해 만  진다는 원  말하는 것 고, 

평등주 는 상 민에게 담  공평  도   하여  하 , 

 해 ㆍ 상 민  평등하게 취 하여  한다는 것  동 한 담  

가진 는 동 한 담  지게 하는 수평  평등뿐 니라, 담   사람

 낮  사람보다 많   담하는 수직  평등   고 어  

함  미한다. 그러  들  가능한 든 수단과  하여 담

 피하 는 경향  보 다. 

  는 규가 한 에 라 합  수단  담  감  도 하

는 행  , 과 건 사실   는  닉하여  탈하는 

포탈행 , 포탈행  하  진실  닌 것  하는 가 행 , 통상 쓰

는  식에 하는 과 건   함  담  감  는 

하는 피 등  타 다.1) 런 당한  담  피하 는 

것  막  해 우리 라에 는 피  규  하여 개별규 식  채택하

고 고, 한 득 , , 가가 , 상   여  등  개별

에 피  규 에 한 규  고 다.

1) 란, “ 상  당행 계산 에 한 연 ”, 학  경 학원, 사학  청 , 

2003, p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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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피는  본원  공평과  해하므  당연  규 어  하지

만,   과 청에 한 과  에 해   해 지 도

  어떻게 시킬 것 지가 하다. 라  우리 라에  피  

규  하여 개별규 식  채택하고 당행 계산 에 해 는 개별 에

 규 하고 , 에  사 하고 는 어에 한 개  하지  

경우가 고 당행 계산 에  사후처리에 한 규  거  마 지 

 실 에 다. 라  본 연 에 는 변하는 경  상에 새 운 규  

 하여 어떻게 하는 것  게  할 수 는가에 하여 

살펴보고  하 다.

2. 연   

  본 연 는 피    과 우리 라  개별 상 당행 계산

규 에 한 내  검 함과 동시에  하고 그에  개

 시함  피  규  합리  개 향  시하는  그  

고 . 연   달 하  하여 당행 계산 에  행 , 

규,   심  료    연  등  ㆍ고찰하는 

식  헌연  심  진행하 다.

  본   5  었다. 1  에 어 2 에 는 당행

 격과 본질에  개    격, ,  근거  각  당행

규 도 등  고찰하 다. 3 에 는 당행 계산  도에 는 당행

계산  건, 당행 계산  과 과  다  상  당행 계산

 규  고찰하 다. 4 에 는 2   3 에  검  사항   

하여 당행 계산  도에 한  도 하고 에 한 개  

시하  5 에  결  맺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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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당행 계산  본질

  당행 계산에 하여는  52 에  “ 지 할  는 할

지 청   행  는 득  계산  특수 계  거래  하

여 그  득에 한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

에는 그  행  는 득  계산”  하고 다.  학 에

는 당행 계산에 하여 “ 가 상  경  합리  거래 식  취

할  생 는  담  경감 내지 시키는 행 계산”  말하는 것  

동 하게 하고 다.2) 한 원 에 는 당행 계산   민 , 

상  등 사 상  ㆍ 한 행  는 계산   하여 상  득  

재계산하는 것  허  는 한 행 ㆍ계산   에  하는 

것과는 다 다.  당행 계산   상   사실행 는 진실  립

하는 것 어  하고 그러한 사실행 가 허  경우에는 당행 계산  

가 생할 여지가 없 , 에는  66  사결 에 하여 그 

행  재 체  하고 진실한 거래에 하여 과 하여  하고, 그 실질  

거래가 당행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52 에 하여 그 행  

는 계산   하고 과 할 수 게 는 것 라고 한다.3)

   도는  특수 계  거래에 어  상한  식  취함  

담  당한 감  도하는 경우에 그 당행 계산  하고  합

리  행 ㆍ계산  꾸어  상태   각 사엽연도  득  

계산하고  하는 것 다. 그 취지는 피  지하고 동 한 경 사실에 하

여 동 한 담  지움   평등주  하는  다고 볼 수 

다. 러한 당행 계산 규  각  도처에 산재해 고, 개별 에 

한 지 고  원리  하  하 , 과 상 득  재계산  

한 것 에 과하여 과 그 특수 계  사 에 ㆍ 하게 립한 

행  계산 그 체  사 상 지 하는 것  니다.  당행 계산

 과는 과 득  계산에만 향  미 고 그 행  사 상 지 

향  미 는 것  니다.

2) 원, 1989; 고 88누630, 1990; 고 89누4772.

3) 원, 1985; 고 84누6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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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 근거

  당행 계산   는 민들 사 에 는 공평하게 담 어

 하고   는 민들  평등하게 취 어  한다는 평등 원  

는 담공평  원  볼 수 다. 

  란 경  담  담 에 라 과 하게 는 것 므  동 한 경

 과에는 동 한 가 담 는 것  공평할 것 므  러한 공평  실

수단  주   하여 실질과  원  주 어지고 는 

것 다.

  가. 공평주  계

    본원  민주주  민  본 보 에 각하고 는 헌 에 

그   는 것 , 주  공평주   본원리

 보는 것  통 다.    공평주 는    그 해  

에 어  담  민들에게 공평하게 지   고, 당사

 민  각  계에 어 도 평등하게 취 지  다는 것

다.

  그러  공평주  실 하  하여 하는  해 , 

 당행 계산  한 개  는 상  단  하여 과

 재량   래할 험  크다. 그러므  공평   실 하는  

지하는 가 비  크다 하 라도,  운 상  가 고 본원  지 에 

는 원  주 므  공평주 는 그 리 에  주

에 해 보  능하도  그   한하여  운   

 들여  할 것 다.4)

 

  당행 계산  사  한 행 에 하여   

하고 경  합리  다고 는 행  하여 과 함

 담  공평  하고  하는 도  경  실질  시하게  

4) 한, 게 , p.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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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해  우 가 므   과 가능  보하  

해 는 주 에 한  필 하다고 할 수 다.

  특 , 우리 라  경우 주  생  역사  체험  없  뿐만 니라 재

  창하고 필연  수  가 청 에 비하여 민주  

행  경험도   감 하  민  과   동  보

하  한 원  주 는 특   사  지니고 다 할 

것 다.

  . 실질과  계

   실질과  하여 본  14 는 ‘과  상  는 득ㆍ수 ㆍ

재산ㆍ행  는 거래  귀   뿐 고 사실상 귀 는 가  는 

에는 사실상 귀 는  하여  한다’ 고 규 하고 다. 

 거래   과 경  실질  다  에는 경  실질  하여 과

한다는 원  말하므    취하고 다고 볼 수 다.

  그런  당행 계산  에 어 는  한 사 행  하고 

상 만 다  행 계산  하여 에 하는 과 건  갖 어진 것

 간주하는 것 므   경우에는 단순한 식과 실질  가 니라 실질과 

실질   것 다. 런 에  보  당행 계산 과 실질과  원

 직  계가 없는 것 같  보 다. 그러  당행 게산 도  본질  

 근거는 가 상한 거래행 에 하여 상  거래행  경우  

마찬가지  그가  하는 경  과  달 한 숨   처 라는 

에 는 것 므   상  당행 계산과  상  행 계산과  

계  ‘ 식(法形式)  경  실질’  계  해할 수 는 도 다.5)

  라  당행 계산 도는 실질과  원  그  근거가 었다

고 볼 수 다.

5) 규, “ 상 당행 계산 에 한 연 ”, 건 학  행 학원, 사학  청 , 1998, 

p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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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 질

 

  당행 계산  규   공평과   주  실 에 다고 할 

수 다. 당행 계산  사 상  ㆍ 한 행 식   

 에  하고  경  합리  는 행 식  택했  경우  가

하여  담  재계산함  담  공평  하고  하는 도 다.

  그러  러한 규  하지  경우에는 주  마찰  

 수 다. 라  당행 에 한 규   하지 고 한다  비

 공평과  원  실 한다 하 라도 주   과 가능

 행하는 결과  래할 수도 다. 그러한 주  엄격  하여 

당행 계산  규  하지 는다   할 수 없어 피행  

행 가 동 시 는 결과  래하게 다.6)

  러한 에  주  공평주 는 실  립하는  

상  계  루고 다.  당행 계산  담  평  하 는 

공평주  청  하지만, 다  에  볼  경 거래   

과 가능  보 하  하여 주 에 한  필 하다고 할 

수 다.7)

  당행 계산  규 하고 는  52  창  규  볼 것

가 니  시  규  볼 것 가에 해 는  여지가 다.

  가. 창 ㆍ 한  규

  주  강 하는 에 는  과  징수는  에 하여

만 행사  수 고 에 한 해 도 에 규  어   미 내 에 

라 루어 만 하므  과 건  는 한 사 상  거래행  에 

 계산   근거 없  할 수 다고 보는 것   과 가능

 보 하는 주  해  수 므  특수 계 가 닌  거래

6) 신 , “ 상 당행 계산 도에 한 연 ”, 건 학  행 학원, 사학 , 2001, 

p.21.

7) 강 , Ⅵ, 울: 통람사, 1993, p.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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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할 수 없다고 주 한다.8)

  행  52 에  “∙∙∙특수 계 는  거래  하여 그  

득에 한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∙∙∙”에 한하여 당

행 계산  할 수 도  하고 동 시행  88  ①항에 는 “  담  

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라 함  다  각  1에 해당하는 경우  

말한다.”고 규 하고 므  상 는 창 ㆍ열거 ㆍ 한  규  태

 취하고 , 다  한편 는 1  내지 8 에  당행 계산   

열거하고 도 9 에 는   여하 다고 는 것  

 당행 계산  상  도  포  규 하고 어 내 에 는 

시  규  격  띠고 다 하겠다.

  그러   본원리는 언  주 에 므    

하게 할 에는 주  해할 우 가  에  에 어

는 신  해  할 것 다.

  . ㆍ 언  규

   담  당하게 감 시키는 행  계산  하는 것  담  

평등상 극  당연하다고 주 한다. 라   52 가 특수 계  거

래  그 상  하고 다고 하 라도 는 시규 에 지 지 니하고, 특수

계  닌 3  거래라도 당행 계산 라고 단  것도  

상  다고 주 한다.

   견해는 당행 계산 규  단지 실질과 원  내지는 담평등  

원 에  생  보  규  도  식하는 견해  본   14  

 4 에  실질과  원 에 하여 규 하고 에도 하고 

  52 에  당행 계산  시  규 한 는 한편 는 그 내

 하다고 할 수 없는 실질주  에 어  체  사  피행

 지가 가  짙  특수 계 는  상 간  거래에  시하여  

실질주 가 에 지는  어주고, 다  한편 는 시   

피행 가  행사할 당행 계산  식에  어 그  경

8) 승 , “ 상 당행 계산 에 한 연 ”, 산 학원, 사학  청 , 1999, p.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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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어  행사  신  도 하는  다.9)

  는 동 시행  88  ①항 1  내지 8 지  규  체  당

행 계산    시  열거한 것에 지 지 고, 에 열거 지 

니한 거래라도 9 에  “ 타 1  내지 8 에 하는 행  는 계산  그 

에   여하 다고 는 경우”라고 극  포  규  고 

 당행 계산  도가   공평  원 과 실질과 원

 보 하는  에  담  당  감 시킨다고 는 경우

에는  당행 계산  상  어  한다는 것 다.

  우리 라  당행 계산 규  창  규 냐 언  규 냐 하는 

는 다  엇갈린   내  통 과 는 주  에  

창 ㆍ 한  규  보는 것  다수 다. 원 에 는 “∙∙∙  

52 에 하여 당행 계산  할 수 는 거래  상 에 해당하는 “특

수 계 ” 라 함  동 시행  87  ①항 각 에  열거한 에 한 한다고 

할 것 고 는  해  원 에 라 엄격  해 하여  하고 해

  허  수 없다고 할 것 ∙∙∙” 라고 시함  동 규  

창 ㆍ 한  규   하고 다.10) 그러  우리 라   다

룬 동 시행  88  ①항 9 에  보듯  극  포  규  고 어, 

 상 는 창 ㆍ 한  규  식  취하고  내 에 는 시

 규  격  하고 다 하겠다.11)

 

 3.  과

  가. 상 상  과

   당행 계산  과에 해   52 는 “그  행  

는 득  계산에 계없  그  각 사업연도  득  계산할 수 

9) 식, “ 상  당행 계산  규 에 한 연 ”, 경 학  경 학원, 사학  청 , 

2003, p.11

10) 원, 1986.3.25, 고 86누31 결.

11) 진 . “ 상 당행 계산 에 한 연 ”, 창원 학  학원, 사학  청 , 2002, 

p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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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” 고 규 하고 고 동  시행  89 에 는 “시가  차  등  에 

산 하여 당해  각 사업연도  득  계산한다.”고 규 하고 다. 

당행 계산 에 한 개별  처리규  없   규  당행 에 

한  처리규  언 하고 므  에 산    67

 규 에 라 그 귀 별  처 하여  할 것 다.12)

   1) 득  계산에 미 는 향

  당행 계산  건   당해  행  는 계산에 하고 

지 할  는 지  청창  당해 연도  득  계산하여 

 평가에 한 새 운  실질    하여 과 하게 다. , 

 당행  는 계산  피행  보고  민 ㆍ상 상  

한 행 계산에  없  는 경  합리  행동했다  통상 

택했 리라고 는 행 ㆍ계산   고쳐 꾸어 고(과 득 계산  

해 상 만)   과 하게 다. 라   사실상  행 ㆍ

계산과 러한 경  합리 에  행 ㆍ계산에  는 차 ( 당 )   

과 득 계산상 에 산 는 것 다. 그런  당행 계산   하여 

산 할  시가  비 에 해  산 다. 는 곧 시가가 당행 계산

여  하는 가 다는 미 도 하다. 그러  상 시가 는 

그 (동 한 과 건 는 거래행 에 해   수단에 라 각각 

다  결과가 는 것  미한다.)  해 많  란  어  상당  

보  었  직도 미 한  어 개  하는 다.

  당행 계산    과 득  한  득처  

에 라 귀 에게 득 처 다.  귀 가 사  상여, 

( 원 )  당,  는 사업  개  타사 , 귀 가  

  그에 한 타 득  처 한다.

   2)  처 상  특   가산

  피는 죄가 닌  담  하거  피하는 것  가리

킨다.  피행 는 죄( 포탈 )  하지 는 것 다. 처

12) 신 , 게 , p.4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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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하여 당행 계산 에 하여 에 산 하거  산 하

는  사 ㆍ 타 한 행   포탈한 경우  보지 도  하고 

다.  당행 계산과 같  피행 는 ‘ 에 한 득  결 에 어  

계  업 계  차  하여 생  ’ 에 해당하므  포탈  

 사  타 한 행 에  하고 는 것 다. 그러  당행 계

산 에 하여 에 산 하거  산 하는  당과  신고 에 

해당하여  에 하여 신고 실가산  과징하도  하고 다.13) 

   3)  

   주주  동산  고가  수한 경우 당행 계산 에 라 시가

 산한  과하는 에 하여 에게 청  생하는 것  니

다. 다만, 상  과에 어  거래상  과 득  계산에 향   수 

는지 여 가  수 다.  들   특수 계   동

산  고가  매 한 경우에 어 , 가 고가에 상 하는 도 득  

하 다고 가 하 ,  행 는 당행 계산에 해당 어 시가  과하는 

 고 동  특수 계  당 득  처 어 득  가  과

 게  것 다.  경우 가 한 고가에 상 하는 도 득  처리

가  수  것 다.

  에 한 학 는 미 한  도 득 에 향  미 지 

는다는 극 과 미 한 도 득  시가에 맞게 재계산하여 과 

한 도 득  하여  한다는 극  주 고 다.14)

   극 에  당행 계산 란 행  주체  득 계산에만 

는 것  거래상 에게는 사  상   미 는 것  니고 다

만,  당행 계산  결과   시행  106 에 하여 득

처 함에 라 가  득  담하는 것  뿐 므  도가  시가  

하여 도 득  재계산할 는 없다고 주 한다.

  에 극 에   당행 에 하여 상  산  고가취득  

하고  시가취득  보고 시가 과    에게 여한 

것  하여 득  과 하 므   도 득  계산도 고가가 닌 

13) 식, 게 , p.23

14) 란, 게 . pp.58-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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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  보  재계산하여  한다는 주 다.

  상  학  합하여 보  극  주  에  그 타당  

 할 수  것 고 극  공평주  에  그 타당   할 수 

 것 다. 

  당행 계산 란 본질  행 체  하는 것  니고 당행 에 

 상  계산  함  공평  실 하고  하는 지  다. 

극 에 게  거래상 에게 과 가 생하게 므 , 공평  실 하

 하여 공평  래하는 순  생하게 다.

  우리 라  극 에 라 거래상   하고  

 통  민  본  재산  보  에  극    

타당하다고 보고 다. 다  에  사  통해  어떻게 루어지는지 

해 보도  하겠다.

   4) 가격과 도  계

  가격과 도라 함  내 ,  내사업  등   특수 계

 거래에 어 그 거래가격  상가격에 미달하거 ( 가 도) 과하는 경

우(고가매 )에 과 당  상가격   내  등  과 득  계산하

여 과 함   과  보 하고  피  지하고  하는 

도 다.

  가격과 도는 에 한  2 에  규 하고 는 , 

에 한  에 우 하여 므   특수 계

 거래에 하여는 에 한 에 한 가격과 도가 

고 상  당행 계산  도는 그  다.

  다만, 가격과 도에 어  특수 계  당행 계산 에 어  

특수 계 는 상당한 차 가 는 ,  특수 계 가 가격과 도하  

특수 계 에는 해당하지 지만 상  특수 계 에 해당하는 경우 

상  당행 계산  규  할 수 는지가  다. 에 하여는 

 특수 계  거래에는 에 한  타  

다는 견해( 에 한  타  )  에 한 

 지 는 경우에는 상  당행 계산  규 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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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는 주 (  보  )  는 ,  특수 계

 거래에 하여 당행 계산  규   하고 는 것  니

므  특수 계  거래에 가격과 도가 지 는 경우에는 

당행 계산  규  보  어  할 것 다.

   5) 본행   향

  당행 계산   등과 특수 계 는 상 간에 ㆍ 하게 립

한 행  계산행  그 체  하는 것  니므  과 청  하는 

과는  등  득계산상   내에 그 다. 그러므   과가  

상   행 ㆍ계산  상 에 지 미 는  없다.  과 득계산상  

에 한할 뿐 고 실  재했  사실  사실  니라고 하거  당사  

간  행  과  변경시키거   만드는 것  니다.

  . 사 상  과

  당행 계산  사 상 사  는 계  원 에 하여 그 택  

가 는  에  택  행 식  사 상 는 ㆍ 하여 

그  과가 는 것 므  당행 계산  상  다고 할지라

도 그  과가 사 상  과에 지 미 는 것  니다.

  당행 계산  과 특수 계  사 에 ㆍ 하게 립  행 계산 

체  사 상   하는 것  니므   과는   

과 득  계산에 한 다 할 것 다. 라   행 계산에 한 

 과가 그 거래상  특수 계  과 득  계산에  직  향  미

지   거래당사  사  사 상  과에도 향  미 지 는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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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거래 형별 용 사례

 1. 개별 상 규

  가. 득 상 당행 계산  규

   1) 

  득 에 는 당 득( 공동사업 에 한 비 에 상당하는 당

득만 해당한다)ㆍ 동산 득ㆍ사업 득 는 타 득, 도 득  과 상

 거래한 거주 가 그  특수 계에 는  거래  하여 행  는 계산

 당해 득에 한 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는 에는 

당행 계산  상  다. 에 하여 지 할  는 지 청

 거주  행  는 계산  그 거주  득  시행  98  1항에 규

한 특수 계 는  거래  하여 당해 득에 한  담  당하게 

감 시킨 것  는 에는 그 거주  행  는 계산에 계없  당해연

도  득  계산할 수 다(  §101①).

   2) 특수 계  

  득   도 득  당행 계산  상  특수 계에 는 는 다  각

 어느 하  계에 는  말한다(  §98①).

① 당해 거주  

② 당해 거주  업원 는 그 업원과 생계  같 하는 

③ 당해 거주  업원   당해 거주   타 산에 하여 

생계  지하는  들과 생계  같 하는 

④ 당해 거주   그  ① 내지 ③에 규 하는 가 한 주식 는 지

 합계가 행주식수 는 지  100  30 상 거  당해 거주

가  

⑤ 당해 거주  ① 내지 ③에 규 하는 가 사  과 수 거  연 ( 립



- 14 -

 한 연 에 한한다)  100  50 상  연하고 그  1  립  

어 는 비 리

⑥ ④ 는 ⑤에 해당하는  행주식수 는 지  100  50 

상  하고 는 

   3) 당행 계산 상

   가) 상거래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  과하여 취득하거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

당  감 시킨 것  는 에는 그 취득가  는 도가  시가에 

하여 계산한다(  §167④).  경우에 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

는 라 함  다  어느 하 에 해당하는 , 시가  거래가  차

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에 한한다.

① 특수 계 는  시가보다  가격  산  매 하거  특수

계 는 에게 시가보다 낮  가격  산  도한 

② 그 에 특수 계 는  거래  해당 연도  도가  는 필 경비  

계산시 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는 

   ) 당행 계산  

  당행 계산   득  94 에 한 도 득  과 상 산  주

식 등  거주 가 특수 계  고가매수하거  가 도하는 경우에 당행

계산  상  다.   고가매수ㆍ 가 도에  당행 계산  상

 시가  가  차  하게 다.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

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에는 시가  가  차

에 하여  당행 계산  상  다.

   다) 당행 계산   거래

  개 과 간에 재산  수 는 도하는 경우  그 가가 ｢  시

행 ｣ 89  규 에 한 가 (시가  )에 해당 어 당해  거래에 

하여 ｢ ｣ 52 ( 당행 계산  )  규  지 니하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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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에는 도 득  당행 계산  하지 니한다. 다만, 거짓 그  한 

 도 득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니하다(

 §167⑥).

  . 상 당행 계산  규

   1) 

  에 는 내  그  특수 계에 는  거래  하여 행  

는 계산  당해  득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

당행 계산  규  다. 지 할 등  내  행  

는 득  계산   시행  87  1항  특수 계  거래  

하여 그  득에 한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

우에는 그  행  는 득  계산에 계없  그  각 사업연도

 득  계산할 수 다(  §52①).

   2) 특수 계  

  에  특수 계에 는  는 당해 과 다  어느 하  

계에 는  말한다(  §87①).

① 원   행사, 사업  결  등 당해  경 에 하여 사실

상 향  행사하고 다고 는 (｢상 ｣ 401  2 1항  규 에 

하여 사  보는  포함한다)  그  

② 주주 등( 주주 등  한다)과 그 

③  원ㆍ사  는 주주 등  사 (주주 등  리  경우에는 

그 원 , 비 리  경우에는 그 사  립  말한다)  사   

  는 주주 등   타 산에 하여 생계  지하는  들

과 생계  함께 하는 

④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가 행주식 수 는  100  30 

상  하고 는 다  

⑤ ④ 는 ⑧에 해당하는  행주식 수 는  100  5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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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 하고 는 다  

⑥ 당해 에 100  50 상  하고 는 에 100  50 상  

하고 는  개

⑦ 당해  ｢독 규   공 거래에 한 ｣에 한 업집단에 하는 

 경우 그 업집단에  다  계열 사  그 계열 사  원

⑧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  당해  사  과 수  차지하거  연

( 립  한 연 에 한한다)  100  50 상  연하고 그  1  

립  어 는 비 리  

   3) 당행 계산  상

   가) 상거래

   특수 계  거래에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경우는  시행  88  1항에  10가지  시하고 다. 산  

고· 가 거래  하여 는 상거래는 다 과 같  누어 한다.

   (1) 산  고ㆍ 가 수도

  내  특수 계  주식  동산 등  시가보다  가  매

하거  시가보다 낮  가  도한 경우에 당행 계산  상  다. 

  당행 계산  상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

 100  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에 한하여 한다.

   (2) 본거래  한  여

  다 과 같  본거래  하여 주주 등   특수 계  다  주주 등에

게  여한 경우에 당행 계산  규  다.

① 특수 계  간  합병( 할합병  포함한다)에 어  주식 등  시가

보다 거  낮게 평가하여 공 한 비  합병한 경우

②  에 어  신주   수 는 리   는  포

(그 포 한 신주가 ｢ 거래 ｣ 2  3항  규 에 한 집  

는 경우  한다)하거  신주  시가보다  가  수하는 경우

③  감 에 어  주주 등  주식 등  비 에 하지 니하고 



- 17 -

 주주 등  주식 등  각하는 경우

④ 타 ㆍ감 , 합병( 할합병  포함한다)ㆍ 할, ｢상   여 ｣ 

40  1항에  사채 등에 한 주식  ㆍ 수ㆍ  등  본

(  포함한다)  가시키거  감 시키는 거래  통하여   

여하 다고 는 경우

   ) 당하게  가  는 낮  가  

   (1) 고ㆍ 가 수ㆍ도거래

   특수 계  거래에  주식 등  산  고가매 하거  가 도한 

경우에 당행 계산  상  는 당하게  가  는 낮  가  시

가   한다. , 건 한 사 통   상 행과 특수 계 가 닌 

간  상  거래에  거   것  단 는 가격( ㆍ ㆍ

료  비  타 에 하는 것  포함)   단한다. 

  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

는  상  경우에 한하여 한다(  §88③).

   (2) 본거래  한  여

  합병   는 감  등  본거래  하여 특수 계 에게  

여하여 당행 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에 산 할  계산  그 에 

라 ｢상   여 ｣ 38 ㆍ 39 ㆍ 39  2ㆍ 39  3ㆍ 40 , 

동  시행  28  3항 내지 6항ㆍ 29  3항ㆍ 29  3 2항ㆍ 30

 4항  31  9 2항 4   5  규  한다(  §89⑥).

   다) 당행 계산

  상과 같   시행  88  규 에 한 당행 계산에 해당하는 

경우에는 원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

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에 한하여 시가  차  등  에 산 하여 당

해  각 사업연도  득  계산한다(  §89⑤). 그러  합병  

, 감  는  사한 본거래  하여   여한 경우에는 상

  여  하여 계산한  에 산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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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상 상 여  계산

   1) 

  상 에 는 당행 계산 라는 어는 사 하지 니한다. 다만 재산  

상 에 하여 한 과 건에 해당 는 경우에는 여  과 한다.   

" 여"라 함  그 행  는 거래  ㆍ 식ㆍ  등에 하고 경  가

 계산할 수 는 ㆍ  재산  타 에게 직  는 간  에 

하여 상  (  한 가  하는 경우  포함한다)하는 것 는 

여에 하여 타  재산가  가시키는 것  말한다(상  §2③).  규

 2004  여  포 주 과 도가 도 에 라 상 에  규

한 여  개 에 합 는 거래에 해  여 가 과 다. 

   2) 가·고가 거래에   여

   가) 

  민 상  여는 여 가 재산  수 에게 상  주는 사 시  하고 

수 는  승 함  립하는 계 다. 그러  당해 거래가 도  식

 취하여 민 상  여에 해당 지 는다고 하 라도 당해 거래  가  시가

 차 에 상당하는 경   상  는 경우에는 민 상  여

 같  과가 생하게 다.  같  가․고가 도에   여에 

하여 여  과 함  과 평  루고  하는 것   규  취지 다.

당행 계산에 해 는 원  특수 계  간  거래에 다. 그래  

 규 도 당 에는 특수 계 간에 재산  도 는 수하는 경우에 시가보다 

낮  가  도하거  시가보다  가  수하는 경우에 그 차  

여  것  보  여  과 하 다. 그러  2004  여 포 주  

과 가 도  ․ 식․  등에 하고 재산  타 에게 당한 사  없

 가․고가  거래한 경우에는 여 과 가 다. 다만 가능 과 

 하여  여  규  고 다.  경우에 특수 계 없는 간  

거래에 해 도 당한 사  없  한 가·고가  거래한 것에 해 는 여

 과 하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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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) 특수 계  등  

   (1) 특수 계  

  상 상에  특수 계에 는 는 도  는 수 ( 도  등)  다  각

 어느 하  계에 는  말한다(상  §26④).

①  

② 사 과 사    당해 주주 등  재산  생계  지하는 

③ 도  등과 상   여  시행  19  2항 1  3 지

 가 사  과 수  차지하거  재산  연하여 립한 비 리

④ 상   여  시행  19  2항 3  본  는 동  가  규

에 한 업  원  사  비 리

⑤ 도  등과 상   여  시행  19  2항 1  5 지

 가 행주식 수 등  100  30 상  하고 는 

⑥ 도  등과 상   여  시행  19  2항 1  6 지

 가 행주식 수 등  100  50 상  하고 는 

⑦ 도  등과 상   여  시행  19  2항 1  7 지

 가 사  과 수  차지하거  재산  연하여 립한 비 리

⑧ 도  등  ｢독 규   공 거래에 한  시행 ｣ 3  각  1에 

해당하는 업집단에 하는 계열 사 는 그 업  원   다  각  1

 계에 는 (상  §9 ①).

㉠ 업집단  다  업

㉡ 업집단  사실상 지 하는 

㉢ 업집단  사실상 지 하는  

⑨ 원   행사 는 사업  결  등  통하여 당해  경

에 하여 사실상  향  행사하고 다고 는 

  여 에   경 에 하여 향  행사하고 다고 는 는 도

 등   경우  거래상  직  당해  직변경, 사  

 행사 는 신규사업에   등 주 사결  업 집행에 사실상 지

 향  행사하고 는  말한다(상 통 35-26…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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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2)   

  특수 계에 는   규 할  민 상  과 상에  

 상 하게 규 고 다. 상 에  하는  본  시행  

20  1  8 에 해당하는   직계비  우  2  내  계

과 그 우  말한다(상  §13⑥1).

① 6  내  계 과 4  내  계  처

② 3  내  계  편  

③ 3  내  계 과 그 우   

④ 처  2  내  계   그 우

⑤ 우 (사실상 계에 는  포함한다)

⑥  생가  직계  

⑦   그 우   가  직계비

⑧   생  생  

* 민 에 는   민  는 

다  에 특별한 규  없는 한 ① 8  내  , ② 4  내  척, ③ 

우 에 해당하는  규 하고  본 과는 차 가 다(민  §777).

   (3) 사  

  특수 계  할  사  사실상 상  시행  19  2항  

하고    사  상  시행  13  규  하고 다. 여

에  사  원ㆍ상업사  타 고 계에 는 피  말하 , 사

에는 다 과 같  에 하여 지 하고 는  직원  포함하는 것  

규 하고 다(상  §13⑨2.⑪). 여 에  “ 원”  같   13  7항 1

 규 에 하여 시행  20  1항 4  규 에 한 원과 퇴

직후 5  경과하지 니한 그 원 었   말한다. 

① 상   여  시행  19  2항 6 에 해당하는 

② 상   여  시행  19  2항 7 에 해당하는 

③  ①, ②  과 상 여 시행  19  2항 1  5

지에 해당하는 가 행주식 수 등  100  50 상  하고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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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3) 과  건

   가) 

타  시가보다 낮  가  재산  수하는 가 수  타 에게 시

가보다  가  재산  도하는 고가 도 에 하여 여  과 한다. 

  가 수  는 고가 도 에 하여 여 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수

계  거래  특수 계가 없는 간  거래  하여 여  계산하게 

다.

   ) 과 상과 여  계산

   ① 특수 계 간  거래

   ㉮ 가․고가 ․수도   상

㉠ 낮  가  수 

  낮  가 라 함  수한 재산  시가에  그 가  차

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거  그 차  3억원 상  경우  그 

가  말한다.

㉡  가  도

   가 라 함  도한 재산  가에  그 시가  차

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거  그 차  3억원 상  경우  그 

가  말한다.

   ㉯ 여가  계산

시가에  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거  

가에  시가  차감한 가  시가  3억원 상  경우에는 시가  30%에 상당

하는 가 과 3억원    차감하여 계산한다.

 과 상 여

가 수 시가

시가 가
≥또는 시가 가≥억원

차 -Min(시가×30%, 

3억원)
고가 도 시가

가시가
≥ 또는 가시가≥억원

   ② 특수 계가 없는 간 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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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㉮ 가․고가 ․수도   상

  특수 계가 없는 간에 재산  수 는 도한 경

우  과 상  거래  행상 당한 사  없  시가보다  낮  가  

는   가  재산  수 는 도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. 여

에   낮  가  는   가  다 과 같다.

㉠  낮  가

  시가보다  낮  가  수한 재산  시가에  그 

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는 경우  그 가  말한다(상

 §23⑤). 

㉡   가

  시가보다   가 라 함  도한 산  가

에  그 시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는 경우  그 가  

말한다(상  §23 ⑥).

   ㉯ 여  계산

가ㆍ고가 ㆍ수도에  여  계산  그 가  

시가  차 에 상당하는  말한다.   여재산가   낮  가  

는   가 과 시가  차 에  각각 3억원  차감하여 계산한다(상

 §23⑦).

 과 상 여

가 수 시가

시가 가
≥

차 - 3억원

고가 도 시가

가시가
≥

   4) 시가산  

  고가ㆍ 가 ㆍ수도에   여 규 에 한 가  시가  산

 당해 재산   청산한 15)   한다. 다만, 매매계  후  

15)  청산한  하지 니한 경우에는 등 ㆍ등  는  등에 재  등 ㆍ등 수

 는 개 ,  청산하  에 등  한 경우에는 등 ㆍ등  는  

등에 재  등 수 , 할 건  경우에는 등 수 ㆍ 도  는 사 수   

빠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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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한 변동 등  하여 산  하는 것  합리하다고 는 경우

에는 매매계   한다(상  §26⑧).

   5) 가·고가 도에  여   

   가) 사채 등과 상 주식 등  거래

① ㆍ수도한 재산 에 사채 등( 사채, 신주 수 사채(신주 수

 리  경우에는 신주 수  말한다) 타 주식  ㆍ 하거  

주식  수할 수 는 리가 여  사채)  거래

② ｢ 거래 ｣에 하여 한 거래 에 상 어 는  주식  

지  가 시  는 스닥시 에  거래  것(한 거래  가

시 업 규   스닥시 업 규 에 하여 시간 량매매  매매  

것(당  가  매매  것  한다)  한다) 

   ) 개 과 간  매매 가가 시가에 해당 는 경우

가ㆍ고가 수도에  여  계산  규  함에 어  개 과 

간에 재산  수 는 도하는 경우  그 가가 시행  89 (시

가   등)  규 에 한 가 에 해당 어 당해  거래에 하여 

 52 ( 당행 계산  )  규  지 니하는 경우(시간 시 에  

매매  경우  포함한다)에는 가ㆍ고가 수도에  여  계산규  

하지 니한다. 다만, 거짓 그  한  상  는 여  감

시킨 것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니하다.

   다) 우리사주 합원  합 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

  내  업원  우리사주 합에 가 한 가 당해  주식  우리

사주 합  통하여 취득한 경우  그 합원  주주  에 해당하는 경

우 그 주식  취득가 과 시가  차  하여  에 상당하는 가 에 

해 는 여  비과 한다(상  §46 2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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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거래 별 당행 계산  사

  가. 개 (거주 )  개 (거주 )에게 가 양도한 경우

  (사  : 개  시가 50억원  동산  개 에게 30억원에 도)

   1) 특수 계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도 득  과

   (1) 당행 계산 상여  단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는 그 도가  시가에 하여 계산한다(  §167④).  경우에 

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는 는 시가  거래가  차  3

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  말한다.

① 당행  계산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당행  건

3억원 는 50억원× 5%= 2.5억원

20억원〉2.5억원 므  당행 계산  상  다. 라  도가  50억

 다.

   (2) 도 득  과

  도 에게는 시가 50억원  도가  하여 도 득  과 한다.

   ) 수 에 한 여  과

   (1) 여  과 상 여  단

  여  과 는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 수한 재산  시가에  그 

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거  그 차  3억원 상  

경우  그 가  말한다.

① 과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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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

시가 가
≥ 또는 시가 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시가억원 가억원
≥ 또는 시가억원 가억원≥억원

  비  건  차  건 가운  하 만 하  과  수 므  여  

과 상  다.

   (2) 여  계산

  시가에  가  차감한  시가  30% 상 거  가에  시가  차감

한  3억원 상  경우에는 그     차감하여 계산한다.

① 차 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여  

차  20억원 - Min[①시가(50억원)×30%  15억원, ②3억원]

여재산가  : 20억원 - 3억원 = 17억원 

   (3) 수  취득가

  상  35 에 하여 여  과하는 경우에는 여재산가  취득가

에 가산한다(  §106⑩1). 라  가 (30억원)에 여재산가 (17억원)  가

산한 47억원  수  취득가  다.

   2) 특수 계없는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도 득  과  여

   (1) 당행 계산 상여  단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 다(  §167④). 라  특수 계가 없는  거래에 해

는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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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2) 도가

  도 가 특수 계가 없는 에게 가 도한 경우에는 당행 계산  상  

지 니하므  도가  30억원  다.

   ) 수 에 한 여  과  여

   (1) 여  과 상 여  단

  개  그  특수 계가 없는  재산  가  수한 경우에 한 여

 과 는 거래  행상 당한 사  없  시가보다  낮  가  재산

 수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.  경우에 시가보다  낮  가  수

한 재산  시가에  그 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는 경우

 그 가  말한다(상  §23⑤).  경우에 거래  행상 당한 사 가 는 

경우에는 여 가 과 지 니한다.

① 과 상

시가

시가 가
≥ and시가 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시가억원 가억원
≥ and 시가억원 가억원≥억원

  라  과 건  므  거래  행상 당한 사 가 없는 한 여 가 

과 다.

   (2) 여

  시가에  가  차감한  시가  30% 상  경우에 그 차 에 하여 3

억원  차감한 가  계산한다.

① 차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여

여재산가  : 20억원 - 3억원 = 17억원

   (3) 수  취득가

  상  35 에 하여 여  과하는 경우에는 여재산가  취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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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가산한다(  §106⑩1). 라  가(30억원)에 하여 여재산가 (17억

원)  가산한 47억원  취득가  다.

  . 개 (거주 )  (내 )에게 가 도한 경우

  (사  : 개  시가 50억원  동산  내 에게 30억원에 도) 

   1) 특수 계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도 득  과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거주 가 그  특수 계에 는 에게 지 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

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에는 그 도가  시가에 

하여 계산한다(  §167④).  경우에 당행 계산  수한 가 개  는 

 여 에 계없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  100

 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에 당행 계산  하게 다.

① 당행  건

3억원 는 50억원× 5%= 2.5억원

② 당행  계산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20억원〉2.5억원 므  당행 계산  상  다. 라  도가  50억

원  다.

   (2) 도 득  과   

  도 에게 시가 50억원  도가  하여 도 득  과 한다.

   ) 수 에 한  과

   (1) 과 상 여  단

  내  재산  가  수한 경우에는 원 는 사항  없다. 

다만, 가  경우에는 특수 계  개  가  수한 에 하

여는 산 한다(  §15②1 ). 것  개  가  도한 경우에는 

득 가 과 지 는 경우가 많  매도 에게  과 할 수 없 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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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 계  개  가 매 한 가 에 해 는 매수 에게 과

하  함 다.

   (2) 가  가 수에 한 

   특수 계  개  가  시가에 미달하는 가  매

하는 경우 시가  당해 매 가  차 에 상당하는   본다(  

§15 ②1 ).

① 산 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

< 산 > 가   20억원( 보)

   (3)  취득가

  동산 등  취득가  30억원  다.

   2) 특수 계가 없는  거래

   (1) 도 에 한 도 득  과  여

   (가) 당행 계산  여 단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 다(  §167④). 라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 

   ( ) 도가

  도  도가  당행 계산  상에 해당 지 니하므  30억원  

도가  다.

   (2) 가 수한 에 한  과  여

   (가) 당행 계산   여  

  가  수한  특수 계가 없는  재산  수한 경우에 해

는 당행 계산   지 니한다.  경우에 가  수한 에게

는 당해 동산  감가상각 상 산 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과  계상 거  

당해 동산  처 하는 시 에 시가(50억원)  가(30억원)  차  20억원에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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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한 에 해  가 다.

   ( ) 수  취득가

  당행 계산  상  니므  가  수한  취득가  30억원

 다.

  다. (내 )  개 (거주 )에게 가 도한 경우

  (사  :  시가 50억원  동산  개 에게 30억원에 도) 

   1) 특수 계 에게 도

   가) 도 에게  과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 산  상 는 시가보다 낮  가  도 는 한 경우

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당행 계산   

상  다(  §88①3).   당행 계산  상  시가  거래가  차

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는  상  경우에 한하여 

한다.

① 당행  건

3억원 는 50억원× 5% = 2.5억원

② 당행  계산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  당행 계산  건  므  20억원  당행 계산  상

에 해당 다.

   (2) 

  가 도한 내 에 하여  과 다.

   (3) 

   산  상 는 시가보다 낮  가  도 는 한 경우

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당행 계산   

상  다(  §88①3).  경우에 당행 계산  통하여  산  

에 해 는  67 에 하여 득처  하여  한다.  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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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한 에 한 득처  그 귀  등에게 상여ㆍ 당ㆍ 타사 ㆍ사

내 보 등  득처 하여  한다.  경우에  시행  106  1항 

3   빈 한 개  하여 간  귀 에 라 득처  상 하다. 

① 2007.2.28~2009.2.3. 득처 한 경우

< 산 > 당행 계산     17억원( 타사 )*

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 - 17억원 = 3억원( 당 등)**

* 여  과  과

20억원 - Min(50억원×30%, 3억) = 17억원

** 당처  상

차 (20억원) - 여  과 (17억원)

② 2009.2.4. 후 당행 상  경우

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( 당·상여· 타· 타사 )

   (4) 도가

  가 30억원과 당행 계산 에 하여 가산한 20억원  가산한 50억원  

도가 에 해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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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양수에 한 득처

* 가양수에 한 득처  간별로 각각 상 하다.법 법시행령 88  1항 

3호(산  상 또는 시가보다 낮  가액 로 양도 또는 현 출 한 경우)에 해당 어 

당행 계산   상  는 경우에  산 한 액에 해  간별로 득처

 달리하고 다(법령 §106①3호 목).

① 2007.2.27.  당행 계산  상  경우

당행 계산  시  로 하여 차액 20억원에 하여 상여·배당·타 득

로 득처 하여 합 득 로 과 한다.

② 2007.2.28~2009.2.3. 득처 한 경우

득처 시  시 로 가로 양수 가 얻    17억원  타사 출(여

재산가액)로 득처 하여 여 로 과 하고, 액 3억원  상여·배당· 타 득 로 

득처 하여 합 득 로 과 한다.

③ 2007.2.28~2009.2.3. 당행 계산 상  경우로  2009.2.4. 후 최초로 처 하는 

경우에는 행 ㆍ계산시  득처  규 에 른다(법령 칙 32 ). 라  가

양수 가 얻    17억원  타사 출(여재산가액)로 득처 하  여

로 과 하고, 액 3억원  상여·배당· 타 득 로 득처 하여 합 득 로 과

한다.

④ 2009.2.4. 후 당행 계산  상  경우

2009.2.4 후 최초로 행 ㆍ계산하는 는 당행 계산  시  로 

가양수 가 얻   20억원에 해  상여·배당· 타 득· 타사 출로 득

처 하여 합 득 로 과 한다.

   ) 수 에 한 여  는 합 득  과

   산  상 는 시가보다 낮  가  도함  하여 당행

계산   상   경우에  산  에 해 는 득처  하여 

여  는 합 득  과 다.  경우에  시행  106  1항 3

  빈 한 개  하여 간  귀 에 라 득처  상 하다.

   (1) 2007.2.28~2009.2.3. 득처  경우

   1) 여  과  

   가) 여  과 상  검

  여  과 는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 수한 재산  시가에  그 

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거  그 차  3억원 상  

경우  그 가  말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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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과 상

시가

시가 가
≥또는 시가 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시가억원 가억원
≥또는 시가억원 가억원≥억원

  비  건  차  건 가운  그  하 만  여  과 상  다.

   ) 여

  시가에  가  차감한  시가  30% 상 거  가에  시가  차감

한  3억원 상  경우에는 그     차감하여 계산한다.

① 차 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여  

차  20억원 - Min[①시가(50억원)×30%  15억원, ②3억원]

여재산가  : 20억원 - 3억원 = 17억원 

   2) 합 득  과 

  가  도한 에 해 는 당행 계산 에 라 산   

여재산가  계산할   규  Min[①시가×30%, ②3억원] 건에 라 차

감 는 에 해 는 당·상여· 타 득 등에 하여 합 득  과 다.

< 산 > 당행 계산     17억원( 타사 )*

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 - 17억원 = 3억원( 당 등)**

* 여  과  과

20억원 - Min(50억원×30%, 3억) = 17억원

** 당처  상

차 (20억원) - 여  과 (17억원) = 3억원

   (2) 2009.2.4. 후 행 ㆍ거래

  2009.2.4. 후  당행 계산 상  행 ㆍ거래 에 해 는 그 귀

에게 상여ㆍ 당ㆍ 타 득  득처 하여 합 득  과 다. 

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( 당ㆍ상여ㆍ 타ㆍ 타사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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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3) 수  취득가

  상  35 에 하여 여  과하는 경우에는 여재산가  취득가

에 가산하고(  §106⑩1), ｢ ｣ 52 에  특수 계에 는 

 취득한 경우  거주  상여ㆍ 당 등  처    그 상

여ㆍ 당 등  처   취득가 에 한다(  §163⑩2).

라  가(30억원)에 하여 여  는 합 득 가 과  20억원  가산한 

50억원  취득가  다.

   2) 특수 계가 없는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 과 여

   (1) 당행 계산  여  단

  당행 계산  상  내  그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

거래에 어  지 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

시킨 것  는 에 다. 라  특수 계가 없는  거래에 

해 는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

   (2) 도가

  당행 계산   상  니므  가(30억원)가 도가 에 해당 다.

   (3)  

   특수 계   에게 당한 사 없  산  상가 보다 낮  가

 도하거  상가 보다  가  매 함  그 차   실질

 여한 것  는 에 해 는  처리한다.  경우에 

상가  시가에 시가  100  30  가산하거  100  30  차감한  

 가  한다(  §35 2 ).

① 상가  50억원 × 70% = 35억

②  = 상가 (35억) - 가(30억원) = 5억원

< >

㉠ 비지  경우 :  < 산 > 비지  5억원

( 타사 )

㉡ 타 : ·특 ·지  해당 에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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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) 수 에 한 여  과

   (1) 과 상 여  단

  개  특수 계가 없는  재산  가  수한 경우에 한 여  과

는 거래  행상 당한 사  없  시가보다  낮  가  재산  

수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.  경우에 시가보다  낮  가  수한 재

산  시가에  그 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는 경우  그 

가  말한다(상  §23⑤).

① 과 상

시가

시가 가
≥ and 시가 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시가억원 가억원
≥ and 시가억원 가억원≥억원

  라  건  므  거래  행상 당한 사 가 없는 한 여 가 과

다.

   (2) 여

  시가에  가  차감한  시가  30% 상  경우에 그 차 에 하여 3

억원  차감한 가  계산한다.

① 차 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여  

여재산가  : 20억원 - 3억원 = 17억원

  (3) 수  취득가

상  35 에 하여 여  과하는 경우에는 여재산가  취득가

에 가산한다(  §106⑩1). 라  가(30억원)에 하여 여재산가 (17억원)

 가산한 47억원  취득가  다.  

  라. (내 )  (내 )에게 가 도한 경우

  (사  :  시가 50억원  동산  다  에게 30억원에 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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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) 특수 계 에게 도

   가) 도한 에게  과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내  특수 계  주식  동산 등  시가보다 낮  가  

도한 경우에는 당행 계산  상  다.  경우에 당행 계산  

상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는 

 상  경우에 한하여 한다.

① 당행  건

3억원 는 50억원× 5%= 2.5억원

② 당행  계산 

시가(50억원) - 가(30억원) = 20억원

  당행 계산  건  하므  20억원  당행 계산 상 에 해

당 다.

   (2)  

  가 도한 내 에 하여  과 다.

   (3) 가  도한 에 한 득처

      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( 타사 )

   (4) 도가

가(30억원)과 당행 계산 한 20억원  가산한 50억원  도가 에 해당 다.

   ) 수 에 한  과 여

   (1) 당행 계산   여

  산  가  수한 내  원 는 사항  없다.  경우에 

 산  가  취득하 다고 하 라도 후에 가 수한 산과 하

여 감가상각비가 게 생 거  처 시 에 산  게 생  

가 수한 에 하여  과 다.

   (2) 수한  취득가

  수  취득가  당행 계산  상  니므  수  취득가

 가(30억원)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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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특수 계가 없는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 과  여

   (1) 당행 계산  여  단

  당행 계산  상  내  그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

에 어  지 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

킨 것  는 에 다. 라  내  특수 계가 없는  거

래에 해 는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

   (2) 도  도가

  당행 계산  상  니므  가(30억원)가 도가 에 해당 다.

   (3)  검

   특수 계   에게 당한 사 없  산  상가 보다 낮  가

 도하거  상가 보다  가  매 함  그 차   실질

 여한 것  는 에 해 는  처리한다.  경우 상

가  시가에 시가  100  30  가산하거  100  30  차감한   

가  한다(  §35 2 ).

① 상가  50억원 × 70% = 35억

②  = 상가 (35억) - 가(30억원) = 5억원

< >

㉠ 비지  경우 :  < 산 > 비지  5억원

( 타사 )

㉡ 타 : ㆍ특 ㆍ지  해당 에 가산

   ) 수한 에 한  과

   (1) 당행 계산  여  단

  내  가  수한 경우에는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 

다만 내  특수 계  개  가  시가에 미달하는 가

 매 하는 경우 시가  당해 매 가  차 에 상당하는   보도

 하고  뿐 다(  §15②1).

   (2) 취득가



- 37 -

  수  취득가  가  30억원  다.

  마. 개 (거주 )  개 (거주 )에게 고가 도한 경우

   (사  : 개  시가 30억원  동산  개 에게 50억원에 도)

   1) 특수 계  거래

   가) 고가 도  

   (1) 도 득  과  

    (가) 당행 계산  검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는 그 도가  시가에 하여 계산한다(  §167④).  경우에는 비

 특수 계 간  거래에 해당 지만 산  고가  도하 므  도 에게 

도 득  과 는 생 지 니한다.  경우에는 도 가 시가  과하여 

도하 므  여  과 건에 해당 는 경우에는 여  과 하게 다.

    ( ) 고가 도  도가

  득 에  특수 계   에게 산  시가보다  가격  도한 

경우  ｢상   여 ｣ 35 에 라 해당 거주  여재산가  

하는  는 에는 같  에  시가  당해 산  실지거래가  

보도  하고 다(  §96③).   실지거래가  보는 시가는 가에  ｢상

  여 ｣ 35  2항에  여재산가  뺀  말한다(  

§162 2 ⑥).

  라  도가  가 50억원에  여재산가  17억  차감한 33억원  

다.  경우에 도 가 도가  50억원  하여 도 득  신고․ 하

다  도가  33억원  하여 경 청  할 수 다.

   (2) 여  과

   (가) 과 상 여 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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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 에 한 여  과 는 특수 계에 는  거래  고가  도한 

경우에는 도한 재산  가에  그 시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

가 거  그 차  3억원 상  경우에 과 다. 

① 과 상

시가

가시가
≥ 또는 가시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가억원시가억원
≥ 또는 시가억원 가억원≥억원

  비  건  차  건 가운  그  하 만 하  과  수 므  

여  과 상  다.

   ( ) 여  계산 

여  시가에  가  차감한  시가  30% 상 거  가에  시

가  차감한  3억원 상  경우에는 그     차감하여 계

산한다.

① 차  

가(50억원) - 시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여

여재산가  : 차 (20억원) - Min[① 시가(30억원)×30%  9억원, ② 3억

원] = 차 (20억원) - 3억원 = 17억원 

   ) 고가 수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에  

  산  고가  수한  경우에는 비  특수 계  거래라고 하 라도 

 당하게 감 한 것  니므  도 득  는 여  는 

생 지 니한다. 

   (2) 고가 수  취득가  

  특수 계 는  거래에 어  지 등  시가  과하여 취득함  

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에는 그 취득가  시가에 하여 

계산한다(  §167④). 라  고가 수  취득가  시가 30억원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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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특수 계가 없는  거래

   가) 고가 도 에 한 

   (1) 도 득  과  여

   (가) 당행 계산  여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 다(  §167④). 라  특수 계가 없는  거래에 해

는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

   ( ) 고가 도  도가

  도 가 특수 계가 없는 에게 고가 도한 경우에는 당행 계산  상  

지 니하므  원  도가  50억원  다. 그러  상  35

에  특수 계    거래  하  거래 행상 당한 사  없  하게 

고가  도한 경우에는 여  과 하도  하고 다.

  에 하여 득 에 는 특수 계   에게 산  시가보다  가

격  도한 경우  ｢상   여 ｣ 35 에 라 해당 거주  여

재산가  하는  는 에는 같  에  시가  당해 산  실지

거래가  보도  하고 다(  §96③).   실지거래가  보는 시가는 

가에  ｢상   여 ｣ 35  2항에  여재산가  뺀  

말한다(  §162 2⑥).

   경우에 거래  도가  가(50억원)에  여재산가 (17억원)  차감한 

33억원  다. 도 가 도가  50억원  하여 도 득  신고· 하

다  도가  33억원  하여 경 청  할 수 다. 

   (2) 여  과  여

   (가) 과 상 여  단

  개  특수 계가 없는  재산  고가  도한 경우에 한 여  과

는 거래  행상 당한 사  없  시가보다   가  재산  

도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.  경우에 시가보다   가  도한 재

산  가에  그 시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는 경우  그 

가  말한다(상  §23⑤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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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과 상

시가

가시가
≥ and 가시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가억원

가억원시가억원
≥ and 가억원시가억원≥억원

  라  과 건  므  거래  행상 당한 사 가 없는 한 여 가 

과 다.

   ( ) 여

  고가 도 에 한 여  가에  시가  차감한  시가  30% 

상  경우 그 차 에 하여 3억원  차감한 가  계산한다.

① 차  

가(50억원) - 시가(30억원) = 20억원

② 여  

여재산가  : 20억원 - 3억원 = 17억원

   ) 고가 수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에  

  재산  고가  수한  경우에는  당하게 감 한 것  없 므  

도 득  는 여  는 생 지 니한다. 

   (2) 고가 수  취득가  

특수 계가 없는  거래에 해 는 당행 계산  상  니므  가  

50억원  취득가  다.

  . 개 (거주 )  (내 )에게 고가 도한 경우

   (사  : 개  시가 30억원  동산  내 에게 50억원에 도) 

   1) 특수 계  거래

   가) 고가 도 에 한 

   (1) 도 득  당행 계산  여 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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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주 가 특수 계 에게 산  고가  도한 경우에는  담  당하

게 감 시킨 것  니  에 고가 도 에게 도 득  과 는 생 지 

니한다.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내 에게 지 등

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는 그 도가  시가에 하여 계산한다(  §167④). 

   (2) 여  는 합 득  과  

   산  시가보다  가  매  는 거  그 산  

과 상각하여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당행 계

산   상  (  §88①3), 당행 계산 에 하여 산  

에 해 는  67 에 하여 득처  하여  한다.  득처

 그 귀  등에게 상여ㆍ 당ㆍ 타사  등  하여  한다.  경우  

득처   시행  106  1항 3   규  빈 하게 개

어 그 간  귀 에 라 득처  상 하다. 

   1) 2007.2.28~2009.2.3. 득처  경우

  개  내  고가  도한 경우에 해 는 당행 계산 상  

어 득처  경우에는 여  합 득 가 각각 과 다.

   (가) 여  과  

  고가 도 에 한 여  과 는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 도한 재

산  가에  그 시가  차감한 가  시가  30% 상 차 가 거  그 차

 3억원 상  경우에 과 다. 

① 과 상

시가

가시가
≥ 또는 가시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가억원시가억원
≥ 또는 가억원시가억원≥억원

  비  건  차  건 가운  그  하 만 하  과  수 므  

여  과 상  다.

    ③ 여  계산 

    고가 도 에 한 여  가에  시가  차감한  시가  30% 

상 거  가에  시가  차감한  3억원 상  경우에는 그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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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차감하여 계산한다.

㉠ 차  

가(50억원) - 시가(30억원) = 20억원

㉡ 여  

차  20억원 - Min[①시가(30억원)× 30%, ②3억원]

여재산가  : 차 (20억원) - 3억원 = 17억원

   ( ) 합 득  과 

  고가  수한 에 해 는 당행 계산 에 라 산   

여재산가  계산할  Min[①시가×30%, ②3억원]  차감 건에 라 차감

는 에 해 는 당․상여․ 타 득 등에 하여 합 득  과 다.

< 산 > 당행 계산     17억원( 타사 )*

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 - 17억원 = 3억원( 당 등)**

* 여  과  

20억원 - Min(30억원×30%, 3억) = 17억원

** 당처  상

차 (20억원) - 여  과 (17억원) = 3억원

   2) 2009.2.4. 후 행 ·거래  합 득  과

  2009.2.4. 후  당행 계산  상  행 ㆍ거래 에 해 는 그 귀

에게 상여ㆍ 당ㆍ 타 득  득처 하여 합 득  과 다. 

    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( 당․상여․ 타․ 타사 )

   (다) 고가 도  도가

  거주 가 ｢ ｣ 52 에  특수 계에 는 에게 도한 경우  

해당 거주  상여ㆍ 당 등  처   는 에는 시가  도당시  실

지거래가  본다(  §96③). 라  도가  시가  30억원  한다.

   ) 고가 수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에  

   (가) 당행 계산  단

   산  시가보다  가  매  는 거  그 산  

과 상각한 경우 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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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행 계산  상  다(  §88①1).   당행 계산  시가  거

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하는  상  경

우에 한하여 한다.

① 당행  건

3억원 는 30억원× 5%= 1.5억원

② 당행  계산 

가(50억원) - 시가(30억원) = 20억원

당행 계산  건  므  20억원  당행 계산   

상 에 해당 다.

   ( ) 

< 산 > 당행 계산  20억원( 당ㆍ상여ㆍ 타 득ㆍ 타사 )*

< 산 >   산 감       20억원(△ 보)

* 득처  그 처 시 에 라 그동  많  변 가 었

므  시 별  단하여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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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양수에 한 득처

*법  고가양수한 경우에 하여 산 한 경우에 그에 한 득처  간별로 각각 

상 하다.법 법시행령 88  1항 1호(산  시가보다  가액 로 매  또는 현 출  

받았거나 그 산  과 상각한 경우)에 해당 어 당행 계산   상  는 경우에 

해  개  간별로 득처  달리하고 다(법령 §106①3호 목).

① 2007.2.27.  당행 계산  상  경우

당행 계산  시  로 하여 차액 20억원에 하여 상여․배당․ 타 득 로 

득처 하여 합 득 로 과 한다.

② 2007.2.28~2009.2.3. 득처 한 경우

득처 시  시 로 고가로 양도한 가 얻    17억원  타사 출(여재산가

액)로 득처 하여 여 로 과 하고, 액 3억원  상여·배당· 타 득 로 득처 하여 

합 득 로 과 한다.

③ 2007.2.28~2009.2.3. 당행 계산 상  경우로  2009.2.4. 후 최초로 처 하는 경우에는 

행 ㆍ계산시  득처  규 에 른다(법령 칙 32 ). 라  고가로 양도 가 얻  

  17억원  타사 출(여재산가액)로 득처 하  여 로 과 하고, 액 3억

원  상여․배당․ 타 득 로 득처 하여 합 득 로 과 한다.

④ 2009.2.4. 후 당행 계산  상  경우

2009.2.4 후 최초로 행 ․계산하는 는 당행 계산  시  로 고가로 양

도 가 얻   20억원에 해  상여․배당․ 타 득․ 타사 출로 득처 하여 

합 득 로 과 한다.

   (2) 취득가 ( 상 가 )

  후 도시에는 상 취득가 (30억원)과 산감 (△ 보)  합계 , 

 상 가  산  다.

2) 특수 계가 없는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도 득  과  여

   (1) 당행 계산  여

  당행 계산  상  거주 가 특수 계에 는  거래에 어  지 

등  시가에 미달하게 도함   담  당  감 시킨 것  

는 에 다(  §167 ④). 그러  도 가 특수 계가 없는 에게 고가 

도한 경우에는 원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하여 도가  50

억원  다. 그러  상  35 에  특수 계    거래  하  

거래 행상 당한 사  없  고가  도한 경우에는 여  과 하도  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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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  에 하여 득 에 는 특수 계   에게 산  시가보다  가

격  도한 경우  ｢상   여 ｣ 35 에 라 해당 거주  여

재산가  하는  는 에는 같  에  시가  당해 산  실지

거래가  보도  하고 다(  §96③).   실지거래가  보는 시가는 

가에  ｢상   여 ｣ 35  2항에  여재산가  뺀  

말한다(  §162 2⑥). 

   경우에 거래  도가  가(50억원)에  여재산가 (17억원)  차감한 

33억원  다. 도 가 도가  50억원  하여 도 득  신고ㆍ 하

다  도가  33억원  하여 경 청  할 수 다.

   (2) 여  과  여  

  특수 계가 없는 에게 재산  도한 경우에 거래  행상 당한 사  없  

시가보다   가  재산  도한 경우에 한하여 여  과 한다.

① 과 상

시가

가시가
≥ and 가시가≥억원

② 과 상  검

시가억원

가억원시가억원
≥ and시가억원 가억원≥억원

  비  건  차  건  하  거래  행상 당한 사 가 없는 한 

여  과 상  다.

③ 여  계산 

고가 도 에 한 여  가에  시가  차감한  시가  30% 

상  그 차  3억원  차감하여 계산한다.

㉠ 차  

가(50억원) - 시가(30억원) = 20억원

㉡ 여  

여재산가  : 차 (20억원) - 3억원 = 17억원

   ) 고가 수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 여  



- 46 -

  가 수한  특수 계가 없는  재산  수한 경우에 해 는 

당행 계산   지 니한다.

   (2) 수  취득가

  당행 계산  상  니므  가  수한  취득가  가가 

50억원  다.

   (3)  

   특수 계   에게 당한 사 없  산  상가 보다  가

 매 함  그 차   실질  여한 것  는 에 해

는  처리한다.  경우 상가  시가에 시가  100  30  가산

하거  100  30  차감한   가  한다(  §35 2 ).

① 상가  : 시가(30억원) × 130% = 39억

②  = 가(50억원) - 상가 (39억) = 11억원

< >

1) 산감  : < 산 > 산감  11억원(△ 보)

2)   ㉠ 비지  경우 : < 산 >비지

 11억원( 타사 )

           ㉡ 타 : ㆍ특 ㆍ지  해당 에 가산

  사. (내 )  개 (거주 )에게 고가 도한 경우

   (사  :  시가 30억원  동산  개 에게 50억원에 도) 

   1) 특수 계 에게 도

   가) 도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내  행  는 득  계산  특수 계  거래  하여 그 

 득에 한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그 

 행  는 득  계산에 계없  그  각 사업연도  득

 계산할 수 다(  §52①).  경우에는 산  고가 도하 므   

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니  에 당행 계산  상  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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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한다. 

   (2) 고가 도  도가

내  도한 가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하므  거래한  

50억  도가  다.

   ) 고가 수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고가 수  경우에는 시가보다  가  취득하  에 그  하여 

얻   생하지 니하 므  도 득  는 여  가 생

지 니한다.

   (2) 고가 수  취득가

  거주 가 특수 계 는  거래  하  지 등  시가  과하여 취득

하여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에는 그 취득가  시가

에 하여 계산한다(  §167④). 라  고가 수  취득가  시가 30억원

 다.

   2) 특수 계 가 없는  거래

   가) 고가 도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내  행  는 득  계산  특수 계  거래  하여 그 

 득에 한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그 

 행  는 득  계산에 계없  그  각 사업연도  득

 계산할 수 다(  §52①).  경우에는 산  고가  도하 므  

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니  에 당행 계산  상  

지 니한다.

   (2) 고가 도  도가

  내  도한 가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하므  거래한 

 50억  도가  다.

   ) 고가 수 에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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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(1) 당행 계산  단

  고가 수  경우에는 시가보다  가  취득하  에 그  하여 

얻   생하지 니하 므  도 득  는 여  가 생

지 니한다.

   (2) 고가 수  취득가

  거주 는 특수 계가 없는 과 거래  하 므  고가 수  취득가  

실 거래가  50억원  다.

  . (내 )  (내 )에게 고가 도한 경우

   (사  :  시가 30억원  동산  에게 50억원에 도) 

   1) 특수 계 에게 도

   가) 도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내  행  는 득  계산  특수 계  거래  하여 그 

 득에 한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그 

 행  는 득  계산에 계없  그  각 사업연도  득

 계산할 수 다(  §52①).  경우에는 산  고가  도하 므  

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니  에 당행 계산  상  

지 니한다.

   (2) 고가 도  도가

  내  도한 가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하므  거래한 

 50억  도가  다.

   ) 고가 수  

   (1) 당행 계산에  

   (가) 당행 계산  단

   산  상 는 시가보다  가  매  는 거  

그 산  과 상각한 경우 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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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에는 당행 계산   상  다(  §88①1).   당행 계산  

 상  시가  거래가  차  3억원 상 거  시가  100  5에 상당

하는  상  경우에 한하여 한다.

① 당행 계산  건

3억원 는 30억원× 5%= 1.5억원

② 당행 계산  계산 

가(50억원) - 시가(30억원) = 20억원

  차  20억원>1.5억원 고 특수 계 간  거래 므  당행 계산  

건  므  20억원  산 하여  한다.

   ( ) 

< 산 > 당행 계산     20억원( 타사 )

< 산 >     산감           20억원(△ 보)

   (2) 취득가

  후 도시에는 상 취득가 (30억원)과 산감 (△ 보)  합계 , 

 상 가  산  다.

   2) 특수 계가 없는  거래

   가) 도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검

  내  행  는 득  계산  특수 계  거래  하여 그 

 득에 한  담  당  감 시킨 것  는 경우에는 그 

 행  는 득  계산에 계없  그  각 사업연도  득

 계산할 수 다(  §52①).  경우에는 산  고가  도하 므  

 담  당하게 감 시킨 것  니  에 당행 계산   상  

지 니한다. 

   ( ) 고가 도  도가

  내  도한 가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하므  거래한 

 50억  도가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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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) 고가 수 에 한 

   (1) 당행 계산  단

  고가 수  특수 계가 없는  시가보다  가  매 하

므  당행 계산  상  지 니한다. 

   (2) 고가 수  취득가

  거주 가 특수 계가 없는  거래  하 므  고가 수  취득가  

가  50억원  다.

   (3)  

   특수 계   에게 당한 사 없  산  상가 보다  가

 매 함  그 차   실질  여한 것  는 에 해

는  처리한다.  경우 상가  시가에 시가  100  30  가산

하거  100  30  차감한   가  한다(  §35 2 ). 

① 상가  : 시가(30억원) × 130% = 39억

②  = 가(50억원) - 상가 (39억) = 11억원

< > 

㉠ 비지  경우 : < 산 >비지  11억원

( 타사 )

㉡ 타 : ㆍ특 ㆍ지  해당 에 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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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 과 개

1. 피 지  한 규

  가. 개별규  한계

  당행 계산 에 하여  술하여 식  하는 

 규 식과 개별규  식  누어 볼 수 다. 

  지 지 우리 라는 개별규 식  피 지  채택하여  

에 라 다수  개별 에 당행 계산 과  규  고 다. 원

  등에 도 규  언에 라 엄격하게 해 하고 어  취지에 

  해 보다는  과  신뢰보  우 하는  보

고 다. 그 결과 재 업  지  등  상  는 여함에 어 새 운 

피 에 한 거  피가 생하 고, 취지상 당행 계산에 해당

었 에도  과 할 규  미비  과 하지 못하는 사  볼 수 었다.

   후  보  통해  동 한 사 에 한 과  근거  마 하고  

변하는 경 경 하에  여러 가지 다 한 태  갖는  당감  행  

체    열거하여 규 한다는 것   한계  가지

고 , 에 라 등  순 도가 상당   가능  다는 

도 다.

  . 개

  피행  에 한 규  한 가는 독 , 스웨 , 다 등

  그  독  규  가  라고 할 수 다. 독  

본  42 에 는 “ 상  행   하여  피 어질 수 

없다. 그러한  재하는 경우에 청  그 행  경  상 에 상

하는 행  식  택 어  에 생하는 것처럼 생한다.”고 규 하고 

어 가 식  택한 행 식   견지에   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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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 는 경우 그 행 식  하고 경  합리  행 식  

택하  경우  경  실질에 라  과함  규 하고 다.

  독  규  상당  상 고 간략하다는 특징  다. 게 상

 규  다   집행하는 과 청   여  단하는 

사 에  동 규  어떻게 해 하고 하는가에 라 그 실  다 게 

타  것 다. 스웨  등 여러 라에  독  규  태  하여 규  

사한 태  한  다.

  러한 규  시  역시 한계  가지고 다. 규 에 포함 어 는 어

들에 한 개  하지 고  다  상 다. 그러  러한 들

 개별 에 하  해  계하  에 타 는 라 생각  

다수  규  가지는 공통  한계 도 할 것 다.

  개별규 식  채택하고 는 우리 라  경우  필 에 해 규  

도  필  주 하 는 하   그 본래  취지  실  거  

해 는 과  뿐 니라 행 과 과 사 과 에  실 가 없어  할 것 다. 

런 견지에  본다  과 보다는 행 과  사 과 에  탄  

 실  욱 여  가능 도 다.

  어 든 에 규 식  채택했   사 들에 한  하게 

루어지고 우리 라  특수  고 하여 규 식  채택여  신  검

할 필 가 다. 

 2. 특수 계  

  가. 

  특수 계 에 한하여 당행 계산  규  하는 행   등 개

별  규  다 과 같   다.

  첫째,  볼  피행  건  특수 계 에 한하여 하는 

것  본래  취지  합 지 는다. 당행 계산  규  상한 식  

하여 동 한 경  과  달 하  담  감  가 는 거래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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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 하고 상  식  하  경우  담  

에게 과함  공평과  실 하는  그  다고 할 수 다. 그러  

특수 계 에 한하여 동 규  한다  실질   통  하에  

특수 계  에 포함 지 는 3  통한 피행 에 해 는  

할  근거가 없 므   공평과  해할 가능  다.

  째, 특수 계 에 한하여 당행 계산  규  하는 경우에도 그 

가  하다.  시행  87 에 는 특수 계   규 하

  경  가진  , 주주 등  ,  등   타 산

에 하여 생계  지하는  들과 생계  함께 하는  등  포함시키고 

다. 그러  사 는 고도  핵가  어 고, 공 거래 도 등  통하여 

특 한 계에 는 간  거래내 에 해 도 그 당 에 한 검  루

어지고 다. 라  ‘ ’  ‘생계  같  하는 ’  에 해 는 특수

계  에  시킬 필  다.

  . 개

  특수 계 에 한하여 당행 계산  규  함  그  하

게 할 수 다는   , 들  그  피행 에 

역 한다   피행  하는 결과가 어 공평과  원  

해할 가능  고 사 경  여건  변  특수 계  가 실 지 못

한  므  에 한  필 하다. 특수 계 가 니 라도 업

 수합병ㆍ 과 같  사 경  변 에  사업  도   도

 등 피 가능  다 한 계  당행 계산 상 에 가시

키는 것  고 해하여  할 것 다. 

  한  시행  87  1항 3   동  본통  52-87···2  

득 시행  98  1항2  내지 3 에  규 하는 ‘생계  지하는  

들과 생계  함께하는 ’ 라는  그 가  하고 하여 

과 청  그 해   에 어   지가 많 므  삭  마 하고 

다 할 것 다.

   가 특수 계  가 개별 에 독  규 고  그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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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  란  래하고 다. 본 시행  20  상 시

행  19 는   규 하고  그 가  다 다. 라  개

별 에  규 하고 는 특수 계   본 상  어  

 규 하고 개별 에 는  규  하도  하여   가능

 해  할 것 다.

 3. 간 시가  차

  가. 

   (1) 득 상 시가  산

  ｢ 득 ｣ 101 ( 도 득  당행 계산)에 는 지 할  

는 지 청  도 득  는 거주  행  는 계산  그 거주  특수

계에 는  거래에 하여 당행 계산  한다. 가 가 도하거

 고가 매수하는 경우에 시가 산 에 해 는  규  가 없다. 

다만, 청  해 16)에 는 ｢ 득  시행 ｣ 162 ( 도 는 취득  시 )

가 하는 에 하 , ｢상 ｣ 35  가ㆍ고가 도시  여  

함에 어  그 가  시가  산  동  시행  26  8항  하는 

17)에 하는 것  해 하고 다.

   같  도 득  과 상 산  거래  하여 가ㆍ고가 도에 해

는 시가  산  원  청산 에 하고, 여  계산할 

도 시가  산  청산   하고 다.

   (2) 상 시가  산  

  ｢ ｣ 상 당행 계산   규   그 행  당시   하

여 당해 과 특수 계 간  거래(특수 계    통하여 루어진 거래

16) 46014-11526, 2003.10.25. 

17) 가  시가  산  당해 재산   청산한 (｢ 득  시행 ｣ 162  1항 1  

내지 3  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1  내지 3 에 규   말하 , 하  

항에  "산 " 라 한다)   하 , 매매계  후  격한 변동 등  하여 산

 하는 것  합리하다고 는 경우에는 매매계 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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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함한다)에 하여  한다.18)  경우에  가 도하거  고가 

매수하는 경우에 ｢ 득 ｣과 같  시가 산 에 해 는  규  

가 없다. 다만 심 19)에 는 고가 는 가  단시  청산  니

라 계 당시 , 규20)에 도  특수 계 에게 도하는 주식  거래가

 당해 주식  매매계  재  경우 거래가 당행  에 해당하는

지 여 는 매매계  재   단한다고 해 하고 다.

   (3) 상 상 시가  산

  시가보다 가  도하거  고가  도하는 경우  가  시가  산

 당해 재산   청산한   하 , 매매계  후  격한 

변동 등  하여 산  하는 것  합리하다고 는 경우에는 매

매계   한다.21)   당해 재산   청산한  ｢ 득  

시행 ｣ 162  1항 1  내지 3  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

1  내지 3 에 규   말한다.22) 다만, 개 과 간에 재산  수 

는 도하는 경우  그 가가 ｢  시행 ｣ 89  규 에 한 가

에 해당 어 당해  거래에 하여 ｢ ｣ 52  규  지 

니하는 경우( 1항 2  규 에 한 시간 시 에  매매  경우  포함한다.)

에는 가ㆍ고가 도에  여  계산  하지 니한다.

  . 개

  엇  시가   볼 것 가  단할  

  (1) 득 에 는 도 득 과 상재산  시가는 ｢ 득  시행 ｣ 167

18)  시행  88  2항

19) 심 200 1555, 2001.1.27.

20)  46012－1594, 2000.7.18.

21) 상  시행  26  8항

22)  산  도 득  과 상재산   도 는 취득  시 , 해당 산   청산한 

 원  하 ,  청산한  하지 니한 경우에는 등 ․등  는  등에 

재  등 ․등 수  는 개  하고,  청산하  에 등 (등    

개  포함한다)  한 경우에는 등 ·등  는  등에 재  등 수 , 할 건  경

우에는 등 (등   개  포함한다) 수 · 도  는 사 수   빠  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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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항에  ｢상 ｣ 60  내지 64  동 시행  49  내지 59  

 ｢ 특 한 ｣ 101  규  하여 평가한 가 에 하도  하고 

고, (2) 에 도 사 가  지 니한 경우에는 ｢ ｣ 89  

2항에  감 평가  감 한 감 가  우  하고, 그 가  재하지 

니하  ｢상 ｣ 38  내지 39 2  같   61  내지 64  

규  하여 평가한 가  하도  하고 어  사실상 ｢상 ｣  그

 하도  하고 다. 

  (3) 상 에 는 시가는 사 가  는 경우에는 그 사 가  하

지만 사 가  지 니한 경우에는 보  평가  하도  하고 

다.

  , 시가가 재하지 니하거  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  하고 

다. 하지만 시가산   언  할 것 가에 하여는 ｢ ｣에 는 

매매계  재  시가  하도  하고 는  득 과 상 에 는 

청산  재  시가  하고 에 차 가 다.

  그러  러한 규  실  도 시한 규  단 다.  들어 실 상

비상  주식  거래할  거래 상 비상 주식  시가가 지 니한 경우

에는  평가  하여 그  재  해당  재  가결산하

여  하고, 가결산한 후에 재  근거  상  63  1항 1  

[다] 에 하는 에 라 평가하여  한다.  같  평가가 진행 고 가격

상  루어진 다 에 매매계  립 는 것 다. 청산  에 미 거래

가  므  평가  재  시가  함  타당하다고 본다. 는 평가

과 청산  사  간간격  클수  시가차 가 생  가능  다. 

 개 에  실  는 비상 주식  매매가  결 할 는 매매

가  결  계 에 시하여 결 하여  과 청과  다  없  것

 단 다. 행 상  35 에  고가ㆍ 가 수도에  여  계

산할  특수 계가 없는 간에 재산  수 는 도한 경우에는 거래  행

상 당한 사  없  시가보다  낮  가  는   가  재산

 수 는 도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.

   경우에 매매 당사 간에 당하게 매매가  결 하여 거래  하  는 

당한 사 가  여 에 한 여  과할 수 없다. 라  매매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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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 당사 간에 합 에 하여 평가한 근거  마 하는 것  당행 계산  

상에   수  것  단 다.

 4. 규  에  과

  가. 

  행  과 행에 하  내 거래에 어  당행 거래 상  상 

에는 향  주지 는다고 보고 당해 에  과 하  거래상

 동 득에 한 과다  감 하지 고 다. 컨 , 갑  

특수 계  에게 시가 10억원  동산  6억원에 매각하고  

 동산  특수 계가 없는 3 에게 매각하 다고 가 할 , 갑  

당행  4억원  득  가하여 가 득에 한  가 

하여  한다. 하지만 매각차  4억원에 한  한 에 해

는  해주지 므  상  거래  비 해 보  동 한 득 4억원

에 하여 갑   에게  과 하는 결과가 다. 라  

규  에  과  해결  해 는 당행 계산

에 한 개  재 비할 필  다고 단 다.

  당행 계산  도  본  공평과  실 에 에 착 한다  

당행 계산 에  도도 드시 도 어  한다.  도가 

도 지 는다  본 사  같  당행 계산  해 과 특

수 계  담  합계  경  합리  는 행 식  택했  

보다 과 하게 는 사 가 생  가능  어  공평과  원  

해할 가능   다.

  . 개

  도  도  다   가지  생각해 볼 수 다.

  첫째는  행   계산  하고 상가  거래   는 

경우에는 거래 상  특수 계 에 해 도 상가  하여 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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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하도  해 주는 다.

  째는 당행 계산여  단함에 어 과 거래상  특수 계

 득  감  동 한 경우에는 당행 계산  규  하지 

니하고 실  득  감   다  경우에만 당행 계산  규

 하고 거래 상 에 해 는  해 주는 다.

   가지  평가해 보  에  언 었   등  째 견해

가 합리  단 다. 그러   견해  도  채택할 경우에는 

특수 계 간에 득   통해 득  크 에   차 , 

과 개 득  차  한 피가 루어 질 수 다. 라

 째 견해에 어  당행 계산  여  결 함에 어 득

  하지 고 담   할 필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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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결  

  당행 계산  도는  감 하 는 피행  하고 가 

합리  행  택하  경우  가 하여 과  복시킴  공평과

 실 하고  하는 도 다. 피 도에 어  가  하게 고 어

할 는 주  공평주  상 다. , 공평주  

주  시  공평  실 하  함  그 라 할 수 다.

  그러  우리 라  당행 계산  도는 그 역사가 지 고 고 

포  개  해 상  많  쟁  여지  고  그 에 어

도 과 당   해 과 단  공할 여지가 다. 한 개별규 식

 피 지 도  채택하다 보니 새 운 태  피행 가 어  

마다 그 행  규 하  한  마 하는 태   었다. 에 

라 우리 라  당행 계산  규  다 과 같   내포하고  

개  필 하다.

  첫째, 우리 라는 피에 한 규  없  당행 계산  상  

는  건에 라 개별규  고 어 체계 지 못하  새 운 태

 갖는  당감  행  체  규 할 수 없  에 사한 상 에 

해 개별 별  는  상 한 경우도 어 평 에도 다  가 

다. 라  에 규 식  채택했   사 들에 한  

하게 루어지고 우리 라  특수  고 하여 규 식  채택여  신

 검 할 필 가 다.

  째, 에 사  어  개  하게 하지  해 상  여지

가  특수 계  에 규 함에 어  비상  주주  상

 주주 간에 차별  가 상 하고 핵가  등 변하는 계  변

 고 하여 하고 한 행  특수 계   개 시  가  

할 필  다.

  째,  52 에  시가  개  하고   규  시가에 

해 상  개 만  규 하고 고 체  규  미비하다. 시가 

시  시행  35   에 한 규 에 처럼  허

 산 한 후 당해  한 가 과 비 하여   합리 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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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 단하는 식  개 시  가는 것  타당하다고 본다.

  째,  도  하지 에 라 과  가 생  여지가 

다.    행   계산  하고 상가  거래   

는 경우에는 거래 상  특수 계 에 해 도 상가  하여 득

 계산하도  해 주는  당행 계산여  단함에 어 과 

거래상  특수 계  득  감  동 한 경우에는 당행 계산

 규  하지 니하고 실  득  감   다  경우에만 당

행 계산  규  하고 거래 상 에 해 는  해 주는 

 고  해  한다.

  그러   같  개  원천  피  차단   하는 것  

니다.  52  당행 계산  규  피 지뿐만  니라 과

공평  루는 에도 그  므  동 규  하거   는 

해  해 는 니  것 , 한 실질과  에  하게 건  하

는 경우에만 해  할 것 다.  피  한 차단  가능하다. 결

, 도 비   과 주  과 공평주 가   하  

 취지  집행  해  게 하여  한다.  해 는 피  

포  규 하여  하  그 규   과 가능  가  할 것

다.

   당행 계산  규  에게 공평ㆍ 한 과 도  리매

하여 과 당  재량    당한 해가 루어지지 도  

하여  할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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